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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前 대통령,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
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고발장 접수

□ 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(위원장 
송기춘, 이하 ‘위원회’)는 1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윤석열 前 대통령과 
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 고발장을 접수했다.

□ 이번 고발장 접수는 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 
윤석열 前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에 
대해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
따라 고발 조치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이다.

□ 위원회 의결에 따라 윤석열 前 대통령의 청문회 불출석과 김광호 
前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고발장을 각각 작성해 
오늘 경찰청에 접수했다.

□ 참고로, 2016년 세월호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불출석한 증인을 세월호 
특조위가 고발하여 재판부가 벌금형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.  //끝//

※ 관련법령
[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] 제79조(벌칙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
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3.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

증언하지 아니한 증인


